
<조선일보>고양 차이나타운 재개 발판 마련(2006.9.27)

법원 “계약 12월까지 연장하라” 결정

토지 매입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돼 무산 위기에 처했던 고양 차이나타

운 건설사업이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재개의 발판을 마련했다. 〈7월 25일

자 A12면 참조〉

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 31단독 이훈재 판사는 26일 차이나타운 건설

사업 계약자로 선정됐다 해지된 서울차이나타운개발㈜가 고양시를 상대로

낸 계약해지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“계약기간을 12월 28일까지 3개월 연

장하라”고 조정결정 내렸다. 재판부는 “서울차이나타운개발이 단독으로 사

업을 추진해왔고, 계약이 해지되면 대안이 없다”고 밝혔다.

이에 따라 지난달 2일 중도금과 잔금 등 부지매입대금 337억 원을 못 내

계약이 해지됐던 서울차이나타운개발은 연말까지 대금을 납입할 경우 계약

사 지위를 유지,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.

서울차이나타운개발은 “현재 ㈜삼호가 시공사로, 우리은행이 금융 조달자로

선정돼 있다”며 “기한 내에 미납대금을 납부한 뒤, 이르면 11월 말쯤부터

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차이나타운 사업은 2010 년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한국국제전시장

(KINTEX) 지원시설 2만 1000 평 부지에 차이나 스트리트와 고급호텔(650

실 규모), 중국식 정원 등 상업·문화공간을 짓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. 서울

차이나타운개발은 이 가운데 차이나 스트리트 부지 4000 평의 매입대금을

납부하지 못해 지난달 계약이 해지됐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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